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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; 94. 12. .

 제  출  자 :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

(  기획  감사실 )장

1 . 제안이유

( )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안 이1994. 12.2.  국회  본회의에 , 통과되어  지방자치단체의  명칭이F

직할시」에서 「광역시』로  변경됨에 , 따라  현행  대구직할시  달서구조례에  대하여  조례명칭둥

 을  변경하기 .위함

2. 근거법령

0 ( )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2 t  제 조제 항  및 85제 조

3. 주요골자

0  현행  대구직할시  달서구  조례중  지방자치단체  및  장의  명칭과  대구직할시  달서구의괴 덴

 의장의  명칭 변경

·  대구직할시  또는  직할시 』대구광역시  또는 광역시

·  대구직할시장 1 대구광역시장

·  대구직할시 달서구』대구광역시 달서구

·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』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
·  대구직할시  달서구의회 1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

·  대구직할시 4 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

4. ( ) 제정조례 안 : 111로붙임

5.  근거법령발줴 : 따로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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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31  로 띤 - 3H ) 톨 뗘탑 39

 현행  대구직할시  달서구  조례의  제명 · ( ) 본문 부칙제외 t 1 별표  및 [ 1 , 별지서식 중 「대구직할시

 또는 직할시」를 「대구광역시  또는 광역시」로 「대구직할시장」은 「대구광역시장」으로 「대구직할

 시 달서구」는 「대구광역시 달서구」로 「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」은 「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」으

 로 「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」는 「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」로 「대곽직할시 달서구의회의장」은 「대

 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」으로 . 한다

 부칙①

( ) 시행일  이  조례는 1995  년 1  월 1  일부터 . 시행한다

 ⓒ ( ) 경과조치  이  조례  시행당시 「대구직할시 달서구」또는 「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」  및 「대구직

 할시 달서구의회」  또는 「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의장」으로  표기하였거나  시행된  제문서  및 처분

 둥은 「대구촹역시 달서곽」  또는 「대구광역시 달서구청」  및 「대구광역시 탄서구의회의장」이 한

 것으로 . 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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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( 31  틀 띤 - 3Di )룰 뗘쳔

- 부

185 -

.2.

2 (  ㄴ제 조 지방자치단체의

) 종류  ①지방가치단체는  대별하여  다음의 2  종으로 . 한다

1.  특별시와  광역시  및 도

2.  시와  군  및 구

3 ( 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 법인격  및 ) 관할  ①지방자치단체는  법인으로 . 한다

 ②특별시와  광역시  및 (  도 이하 "  시 · "  도 라 )  한다 는  정부의  직할하애 , 두고  시는  도의 관할구

, 역안에  굴은  광역시  또는  도의  관할구역안에 , 두며  자치구는  특별시와  광역시의  관찬 구억안

 에 . 둔다

85 ( 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) 장  특별시에 , 특별시장  괌역시에 , 광먹씨장  도에  도지사를 , 두고 시에

, 시장  군에 , 군수  자치구에  구청장을 . 둔다

1 ( ) 칙제 조 시행일

 이  법은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 , 다만 2 1 1  제 죠제 항제 호 · 2 , 제 항 제』조제2항

3 , 제 항 5 2 , 제 조제 항 85 , 제 조 103 1  제 조제 항 · 2  제 항의  개정규정  및 160 1 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

(" "  직할시장 을 " "  광역시장 으로  하는  개져부분에 )  한한다 은 1995  년 1  원 1  일부턴 . 시행한다

 거  법 령

 지  방자치  법 ( )개정법률


